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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86조는 ‘추진위원장 또

는 조합장은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’

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 등이 명기되지 않고 보고 체계가

없어 구청장의 미해산(청산) 조합 관리가 미흡함.

○ 이에 조합장은 조합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을 구청장에게 정기

적으로 제출하고,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정기적으로

보고토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관리 체계의 제

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

가. 조합장은 조합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이전고시 다음날부터

매 반기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제도화하여 미해산(청산)

조합의 효율적 관리 도모(안 제86조제2항)

나. 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조합으로부터 제출받

은 조합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제도화하

여 정기적 보고 체계 마련(안 제62조제3항)










